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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 총2쪽

한태희 책임연구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진술

□ IOM 이민정책연구원 한태희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12일(목)

14:00부터 16:30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퇴거 사건(2008헌마430) 공개변론의 참고인 진술을 하였음

○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긴급보호하고 보호

명령을 집행한 후 강제퇴거시킨 행위가 영장주의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노동3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임

□ 이날 진술에서 한태희 책임연구원은“ 불법체류자에게 어떠한 권

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불법체류자를 체류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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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여에 관한 체류자격주의, 영토주의, 연고주의를 설명하고

"세계 각국은 체류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영토주의와 연고주의를 가미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였음

□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집행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이민법은 행정법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외국인이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강제퇴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에서

한태희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법원의 판례와 실무로서,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이민관 업무지침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법무부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이 사안에

대한 입법의 불비를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음

□ 첨부파일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 강제퇴거집행에 

관한 해외사례 비교』 정책브리프

◇ 이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 보기

(http://www.ccourt.go.kr/home/iframe/storybookinfo_view02.j

sp?board_id=324&comm_id=M0004&media_id=586777

047&pg=1&list_type=02&gubun=2)


